
양평제 역정비 역 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12 ( )

심 사 보 고 서

2009. 8. 7.

사회건설위 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09 7 24

나 제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 일자 년 일. : 2009 8 7

라 상정일자 제 회 임시회 제 차 위 회 년 일 상정 의결. : 147 1 (2009 8 7 )

의2. 提案說明 要旨 제안 설명자 시환경 장 정희( : )

가 청 취 이 유.

❍ 시 주거환경정비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거 리4 1 양평동 가1

243-1 일 양평 역 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의 수립12 정비 역

의 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나 본계획 현황.

❍ 근 거 : 201 서 특 시 시 주거환경정비 본계획0 ․ 서 특 시고시( 제2008-79호)

❍ 현 황

역
호 위 면적

( )㎡ 적률 평 균
수 건폐율 추단계

사업
시행
식

비고

양평동

12

등포

양평동 가1

일243-1

38,000
주거공간-230%

산업공간-400%

건축 제 조에51
의한 가로 역
최고높이 결정

60% 1
시환경
정비사업



추 현황❍

서 시 시 주거환경정비 본계획상 주택재개 정비-‘04.06.25 : ㆍ

정 역 정

주택재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 위 회 승인-‘05.08.04 :

-‘06.04~05 : 정비 역 정 협의결과 공업 역 공장 세 역 내( )

공동주택 허 서 시 시계획과( )

주택재개 정 역을 시환경정비 정 역으로 경-‘08.03.20 :

서 시 시계획과( )

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 위 회 경승인-‘08.09.29 :

서 시 시 건축공동위 회 자문 정비 시설-‘08.10.29 : ( )ㆍ

정비계획안 유 서 협의 차-‘09.03.05 : ( ) (1 )

정비계획안 보 차-‘09.05.06 : (1 )

정비계획안 유 서 협의 차-‘09.05.15 : ( ) (2 )

정비계획안 보 차-‘09.06.05 : (2 )

-‘ 정비 역 정 안 주민공람 공고09.06.12~07.13 : ( )

다 시 리계획 사항.

❍ 역 : 공업 역

❍ 시계획시설 로 등:

라 련 규 검.

❍ 시 주거환경정비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 역의 정4 ( ) 동,

시행령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상10 ( 역 적합) :

❍ 서 특 시 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조 정비계획 수립4 ( 상 정비 역

정 건), 서 특 시 시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조 정비계5 ( 획 수립시

조사내 ) 적합:

등포 청 의견3.

❍ 본 상 는 서 특 시 시주거환경정비 본계획 에2010「 」․ 시

환경정비 정 로 결정 어 합리적 이 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

주거공간의 확보 산업시설 공간 재정비를 위한 정비 역 정을 위한

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함

❍ 또한 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역 현황의 호수 주택접 율 과소필, ,

등 련 규정을 검 한 시환경 정비 역 정 건을 충족함.



임 사업총1)

정비 역 정 계획 안2) ( )

의견 없음4. :審査結課

정비

역

건

상 역현황
적합

여

역면적 10,000 m2 이상 역면적 : 37,588 m2 적 합

상 역안 건축물 호 이상60 / ha 호수 호: 77.9 / ha 적 합

주택접 율 이하50% 주택접 율 : 47.1% 적 합

과소필 이상50% 과소필 : 296/338 = 87.5% 적 합

노후 량건축물 이상, 60% 건축물의 노후 량비율 : 83.3 % 적 합



사업총

α



정비구역지정 계획 안( )





결정
역

가 또는

획
치

주
연면적( )㎡

건폐

(%)

적률

(%)

높

(m)
명 칭 면적( )㎡ 명칭 면

적( )㎡

신설

양평제12

시환경

정비 역

37,588

주택 규모 및

규모별 건설 비

건립 규모․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하 층 상 층: ( 2 , 36 )

건립 비․

전 면적( )㎡ 세 수 세 비 (%) 비 고

39.98 36 7.14

전 하85 : 80.53%㎡

전 초과85 : 19.47%㎡

45.99 36 7.14

59.98 16 3.17

소 계 88 17.45

조합원

및

반

양

59.98 76 15.07

84.97 242 48.01

119.98 98 19.47

소 계 416 82.55

합 계 504 100

건축물 높 화에

한 계획

가로 역별 최고 높 정 : 120M․

▶ 서 특별시 시 주거환경정비 본계획 서 특별시고시 제 호 에 거· ( 2008-79 )

높 계획 정비 역 정시 건축법 제 조 규정에 따라 가로 역별 최고높“ 51 ”

를 정하 록 함

▶ 접 조건 고려하여 서 시 단 계획 수립 에 따라 검 한 바 가로“ ”

역별 최고높 를 로 정하고 함 첨 가로 역별 최고높 검 서120m ( “ 참조” )

건축물 건축선에 한 계획

개발가능 적률

서 특별시고시 제 호( 2008-79 )

















사업총

α



정비구역지정 계획 안( )





결정
역

가 또는

획
치

주
연면적( )㎡

건폐

(%)

적률

(%)

높

(m)
명 칭 면적( )㎡ 명칭 면

적( )㎡

신설

양평제12

시환경

정비 역

37,588

주택 규모 및

규모별 건설 비

건립 규모․

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하 층 상 층: ( 2 , 36 )

건립 비․

전 면적( )㎡ 세 수 세 비 (%) 비 고

39.98 36 7.14

전 하85 : 80.53%㎡

전 초과85 : 19.47%㎡

45.99 36 7.14

59.98 16 3.17

소 계 88 17.45

조합원

및

반

양

59.98 76 15.07

84.97 242 48.01

119.98 98 19.47

소 계 416 82.55

합 계 504 100

건축물 높 화에

한 계획

가로 역별 최고 높 정 : 120M․

▶ 서 특별시 시 주거환경정비 본계획 서 특별시고시 제 호 에 거· ( 2008-79 )

높 계획 정비 역 정시 건축법 제 조 규정에 따라 가로 역별 최고높“ 51 ”

를 정하 록 함

▶ 접 조건 고려하여 서 시 단 계획 수립 에 따라 검 한 바 가로“ ”

역별 최고높 를 로 정하고 함 첨 가로 역별 최고높 검 서 참120m ( “ ”

조)

건축물 건축선에 한 계획

개발가능 적률

서 특별시고시 제 호( 2008-79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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